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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지역복지계획: 정치인가, 논리인가?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통합성을 중심으로

전 준 구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와 지역복지계획의 관련성에 주목하여, 현행의 지역복지계획이 좋은 계획(good 

plan)으로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통합성(integration) 관점에서 살피고, 지역복지계획이 통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제도･정책적인 제언을 하려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시･군･구 지역복지계획을 대상으로 지

역복지계획과정을 준비･수립･조정 등 3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제기되는 지역복지의 핵심이슈를 지역복지계획에 통합적으로 담아내는 데는 아

직도 많은 한계점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정치･사회적 합리성이 결여된 과학적 합리성은 공허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복지계획이 좋은 계획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논리적 

측면만이 아니라 정치･사회적 합리성이 확보될 수 있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제언하고 있다.

주제어: 지방자치, 지역복지계획(지역사회복지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통합성, 좋은 계획

Ⅰ. 서론

1990년대 중반 이후,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회복지는 

핵심의제로 자리 잡았다(정홍원 외. 2014). 지방자치제 도입에 따른 지방정치 상황의 변화는 지역

복지(community welfare)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1) 우리에게 지방자치는 지역사회

(community)에 대한 ‘재발견’의 기회이자, 지역복지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점(turning point)’이 되

었던 것이다. 지방자치는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사회를 실질적인 삶의 공간이자 지역복지

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재인식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지방자치가 시행됨에 따라서 지역복지는 지방선거과정에서 중요한 핫이슈(hot-issue)이자 핵심 

의제(Agenda)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어찌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선거과정에서 당락

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바로 지역복지에 대한 의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1) 2018년은 1990년대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이후, 민선 제7기(2018.7 ∼ 2022.6)를 맞아 전국 동시 지방선거

(2018. 6. 13)가 실시되는 해이다. 또한 제4기(201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수립되는 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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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삶을 담보하는 지역복지에 대한 청사진이 지역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설득력

을 지니고 있느냐?, 또 그 청사진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이 어느 정도 향상되고 

있는지? 등은 지방선거과정에서 중요한 의제로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 대한 재인식과 재발견이 곧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2) 

지방자치가 지역복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양면적이며 복합적인 속성을 가지

고 있다. 다시 말해 지역복지에서 지방자치제의 도입은 새로운 기회요인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위

기요인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3) 기회요인으로는 지역사회를 실질적인 삶의 공간으로 재인식하여 

지역주민이 살아가는데 제기되는 지역복지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주민자치에 대한 기

대와 관심의 증대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로 인하여 지역주민 사이에 각기 상이하고 개별

적이며, 다양한 이해관계가 분출됨에 따라 자칫 대립적이며 소모적인 갈등을 야기하거나 이를 부

추기려는 저급한 정치세력의 득세로 정치선동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는 등 부정적 상황들이다. 

특히, 이러한 양면적 상황은 지방선거시기에 보다 복합적으로 연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

방선거는 지역주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켜 새로운 정치적 리더십의 선택을 가능하

게 하며,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선거를 통하여 

이뤄지는 지자체의 정치적 리더십 교체과정은 지역복지계획의 불연속성을 낳고, 자칫 지역주민들

의 갈등상황을 조장하거나 소모적인 논쟁을 부추길 수도 있다. 따라서 지방화가 지역복지계획에 

미치는 영향은 양면적이거나 복합적이어서 기회요인과 위기요인이 다양하게 상호작용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방자치제 도입으로 인한 지방정치의 상황변화를 지역복지증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지방자치로 인하여 분출되고 있는 지역복지에 대한 관심과 

욕구의 증대를 소모적인 갈등이나 불연속성이 아닌, 지역주민의 실질적 삶의 질(정책성과: 

performance)로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 등 지방자치와 지역복지의 관련성을 살피는 일은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와 지역복지의 관련성을 살피는 데 있어서 지역복지

계획4)의 매개적 속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지방정치에서 분출되는 다양한 복지욕구를 지역복지계

획에 통합적으로 반영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

이다’라고 가정한다. 즉 통합성이 확보된 계획을 ‘좋은 계획(good plan)’5)이라 칭하고, 지방자치로 

2)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에서 지방자치제도의 도입은 지역주민들의 지역복지에 대한 관심의 증대를 낳았

고, 이질적이며 다양한 지역주민들의 복지욕구를 분출하였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지역주민들의 복

지욕구의 분출과 다양화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담보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복지

욕구를 기반으로 한 지자체의 지역복지에 대한 공약이 자칫 맹목적인 구호이거나 공허한 논리로 만연하

여 주민들을 현혹하거나 혼란을 조장할 가능성을 함께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련성에 대하여 김석태(2016)의 연구에서는 중앙집권화의 관성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 이론 자체가 

잘 발전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한다.

3) 이재완의 연구(2006: 4-8)에서는 지방자치가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발전론(긍정론)과 지체론(부정론)

으로 구분하여 살피고 있다. 

4) 이 글에서는 ‘지역사회보장(복지)계획’을 ‘지역복지계획’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5) 본 연구에서 좋은 계획(good plan)이란 지역복지증진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시간적 연속성과 정치적･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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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출되는 다양한 욕구를 좋은 지역복지계획에 통합해 낼 수 있을 때, 비로소 지역복지의 증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와 지역복지계획의 관련성에 주목하여, 현행의 지역복지계획

이 좋은 계획(good plan)으로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통합성(integration) 관점에서 살피고, 

지역복지계획이 통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제도･정책적인 제언을 하려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화시대를 맞아 현행의 제도인 지역복지계획이 다양하고 이질적인 지역주민들

의 복지욕구를 잘 통합해내고 있는지? 과연, 지역복지계획이 정치･사회적 합리성과 과학･논리적

인 합리성을 통합하는 일련의 기제(mechanism)로서 작동하고 있는지?, 지역복지계획이 통합성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을 제한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고 그에 대한 해결 대

안은 무엇인지? 등에 초점을 두고 이러한 문제에 답하려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좋은 계획’으로서 지역복지계획: 정치인가, 논리인가? 

지역복지에서 지방자치제도의 도입은 기회요인이자 위기요인이다. 민선 7기를 맞는 현 시점에

서도 각기 상이하고 개별적이며 다양한 이해관계가 분출되고 있으며, 분출되는 욕구들은 다양한 

형태의 선거공약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지역복지에 대한 다양한 욕구표출은 지방정치

의 원동력이 되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된다. 하지만, 상이하고 다양한 욕

구표출이 곧바로 주민의 삶을 향상하거나 지역복지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칫 지방자

치제도의 도입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욕구표출은 소모적인 지역갈등의 주된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선거과정에서 선전용의 공허한 선거공약이 될 수도 있다. 지역사회차원에서 볼 때, 지역복지계획

은 지역복지에 관한 전략계획(strategy plan)이자 동시에 실행계획(action plan)으로서 의미(정홍원 

외, 2014)를 가지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증진하려는데 목표를 두고 있

다. 지역복지에 대한 다양한 관심과 욕구표출이 지역복지증진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좋은 계획(good plan)이 필수적 요소가 된다. 

좋은 지역복지계획은 지역복지증진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두고, 시간적 연속성과 정치적･논리

적인 통합성(integration)이 확보된 계획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좋은 지역복지계획이란 지역사회

의 다양한 담론과 의제들을 정치적으로 적실하게 조정하여, 이를 과학적 합리성(논리성)에 부합하

도록 재구성하고 통합하여 만들어진 결과물(products)이다. 이러한 통합적 합리성이 전제될 때, 다

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합리적인 의사소통의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합리적인 소통을 통하여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좋은 계획을 통하여 의도하는 

적 통합성(integration)이 확보된 계획을 의미한다. 본고 제Ⅱ장에서 자세히 살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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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울리히 벡(홍성태 역, 2006: 69)에 의하면, 과학적 합리성만으로는 현대사회의 위험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음을 경고하고 있다.6) 동시에 기술 관료의 합리성에 맹신하거나 전문가의 정보 독점

성을 넘어 시민들은 자신들이 직면하고 있는 위험관리에 쉽게 접근하여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지방자치시대에 즈음하여 제도화되고 있는 지역복지

계획이 나가야 할 미래의 방향성과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탐색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미래의 좋은 계획(지역복지계획)은 공허한 정치적 구호에 머물거나 맹목적인 과학자(전문

가)들의 논증으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다양하고 이질적인 요소를 정치적 공론의 장(public 

sphere)에서 수렴하고 재통합되어야 하며, 동시에 이들을 논리적 구조(logic structure)를 함께 갖

춰나가야 할 것이다.

여기서 통합성(integration)은 좋은(good)계획이 갖춰야 할 필수적 요건으로서 사회･정치적 통합

성과 논리적 통합성으로 구분하여 살필 필요가 있다.7) 우선, 사회･정치적 통합성(socio-political 

integration)이란 지역의 정치상황이나 다양성 등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 이질적이고 

다양한 개별성 등을 하나로 꿰는 유기적이며 정치･사회적인 합리성이 강조된다. 논리적 통합성

(logic integration)은 인과성을 전제로 한 과학적 합리성이 강조되는 것으로 실천현장에서 구체적

인 실천성을 포함하는 의미로 이해한다. 한편으로 정치적 통합성의 구성은 계획을 도출하는 당위

성, 가치와 원리, 과정, 내용들을 고려하여 일련의 단위과정과 내용들 간의 유기적-연결성을 나타

내거나 서술하는 일, 부분이나 요소들을 모아서 일정한 전체를 짜내거나 일관되게 꿰는 일이다. 다

른 한편으로 논리적 통합성은 부분이나 요소들을 모아서 일정한 전체를 일관되게 꿰는 일을 강조

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나, 과학적인 논리(logic)를 보다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8)

2. 지방자치와 지역복지계획

1) 지방자치가 지역복지에 미치는 영향

지방자치가 지역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9) 지방자치의 어떤 

6) “사회적 합리성이 결여된 과학적 합리성은 공허하고, 과학적 합리성이 없는 사회적 합리성은 맹목적일 뿐

이다.” (U. Beck. 1986 ; 홍성태 역. 2006: 69).

7) 이러한 구분은 다분히 이념모형(ideal type)을 띨 수밖에 없다. 제도설계에 관한 기본전제는 정책결정이나 

계획모형에서와 마찬가지로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입장으로 대별할 수 있다. 정치성을 강조하는 점증주

의 입장일지라도 정책의 핵심내용이나 정책의 중심과정과 절차 면에서는 인간의 이성과 논리성을 전면 

부정한다고 볼 수는 없다. 실현하고자 하는 지역복지를 증진하고자 할 경우, 제도설계에서 인간의 이성과 

논리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이성과 논리를 강조한다고 해서 이상적(규범적)인 순수합리모형의 기

본전제를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8) 사전적 의미로 논리(logic)는 사고나 추리 따위를 맞게 이끌어가는 과정이나 원리, 사물 속에 있는 이치, 또

는 사물끼리의 법칙적인 연관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보통 논리는 논리의 주관적 문제 또는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논증(argument)과 밀접히 관련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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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이 지역복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영향은 긍정적인지, 혹은 부정적인지 등 다양한 견

해들이 있을 수 있다. 이는 검토하는 연구과정에서 변수의 선택과 조작화, 그리고 근거이론 등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살필 수 있다. 대체로, 지방자치는 지역복지의 양적･질적인 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기초단체의 경우, 지방자치제도의 도입에 따라 지방선

거과정을 통하여 지역복지정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대세이다. 이러한 입장

에서는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권자는 계속적인 집권을 위하여 주민, 이익단체, 정당 등 외부의 요구

에 민감할 수밖에 없으며 이들이 복지정책의 확대를 요구한다면 정치적 지지의 획득을 위하여 복

지정책을 확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를 구분하여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이희선･이동영, 2004), 지방자치의 실시, 정치참여, 정치적 경쟁 및 여당소속단체장과 같은 정치

적 요인들은 광역자치단체인 광역시와 도에 비교해 볼 때,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정치적 요인

이 사회복지비 지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김태일(2001)은 기초단체 선거과정과 관련하여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사회복지지출 노력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 지방의원은 자치단체장에 비해 사회복지지출에 소극

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사회복지정책의 혜택은 의원의 지역구 이외에도 공통적으로 나타

나는 공공재 특성을 가지고 있어 무임승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방의원 개인은 자발적으로 사회

복지정책의 증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지 않고 본인의 지역구에 귀속되는 개발정책 또는 할당정책

에 더 많은 관심을 갖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지방자치와 지역복지와의 관련성을 밝히고 있는 연구 중에는 지방자치가 지역복지의 정책결정

구조를 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김동규(2005)는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

라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과 관련된 주민, 이익집단, 정당 등과 같은 다양한 외부행위자들의 참여와 

압력이 증대될 것이고, 그동안 권위주의적 중앙집권적인 정치･행정제도, 가치관 등이 지방자치제

의 실현으로 인하여 지방 중심적으로 혹은 지역사회의 지역주민들을 위한 체계로 바꾸어져서 실

질적인 지역복지의 증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의 도입이 지역복지에 항상 긍정적인 영향만 미치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제 

실시과정에서 적지 않은 부작용 역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빈번한 선거실시로 인한 자원

낭비를 초래할 수 있고, 주민 간 불필요한 분열을 야기하며, 자치제의 자율성 증대에 따라 국정의 

통합성이 저하될 수 있고(이승종, 1998), 지역의 기득권 세력과 지방공직자의 유착관계형성, 지역

이기주의의 팽배 등으로 인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사회적 갈등의 증대, 지방재정의 불균형, 그리

고 지역 간 격차와 불평등 등 다양한 측면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 실시가 지역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우려하는 선행연구들도 꾸준히 보고되고 있는 상황이

다. 살펴보면, 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됨으로써 그것이 지역 간 차별을 

초래할 수 있고 복지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윤찬영, 2003 ; 구인회 외, 

9) 우리나라에서 1990년대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방자치는 지역복지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발전은 지역사회와 지역복지에 긍정적･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김정헌･
정연화,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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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박병현 외, 2015; 최영, 2015), 복지 분권으로 인해 권한을 이양 받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지침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Hansen and Klausen, 

2002)이나 지방정부의 복지실험이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등으로 

표출(남찬섭. 2016)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2)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역복지계획의 제도화

지방자치의 발전과 함께 지역주민의 지역복지에 대한 관심은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관심의 증대

는 다양하고 이질적인 주민의 욕구로 분출되고 있다. 여기에서 보다 주목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실시

로 급변하는 지역복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된 지역복지계획의 제도화이다. 한국의 지역복

지 역사에서 지역복지계획의 도입은 매우 중요한 변곡점(유혜숙, 2017: 72)이자, 패러다임을 바꾸는 

획기적인 시도(윤철수･김승용, 2016)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복지계획은 사회복지분야에서 서

비스를 결정하고 수립하는 기본적인 틀(frame)을 바꾼 것이다. 하지만, 지역복지계획의 제도도입이 

곧 좋은 계획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지역복지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지방자치제 도입이후, 민선 제4기(2006.7∼2010.6)와 맞물려 지역복지계획이 본격적으로 제도화

되기 시작한다. 지역복지계획은 2001년부터 2002년에 걸쳐 15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수립되어 검토되었고(이현주 외, 2002; 정홍원 2014), 2003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을 통해서 지

역복지계획의 수립과 실천 및 평가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근거가 보다 

가시화된 것은 2006년 제1기 지역복지계획수립과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연차별 실행계획에 의한 

실천이다. 2006년은 제1기 지역복지계획의 수립시기이자, 동시에 민선 제4기가 출범하는 시기였다. 

이렇게 시작된 지역복지계획은 그 후 제2기(2010)를 거쳐 제3기(2014)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이 시기

는 민선5기(2010), 민선6기(2014)의 출범시기와 맞물려 있다. 지난 2015년 7월부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정과 함께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개칭･확대되어, 현재 

2018년에는 제3기 4년차 실행의 해이자, 제4기(2019~2022)계획이 수립되는 해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제1,2,3기 지역복지계획이 수립되었고 실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며, 동시에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많은 선

행연구들이 진행되었다(함철호 외, 2013; 윤철수･김승용, 2016). 지역복지계획 수립과정에 초점을 

둔 선행연구로는 계획의 수립과 실천과정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민관 협력체로서 작동되기 

위한 요인들을 살피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이수경 외, 2014), 협의체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서는 최소한의 예산배정이 필수적이며 상근 간사의 배치와 그 역할이 중요함을 적시하는 연구(함

철호 외, 2013), 또한 지역복지계획의 작성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매뉴얼을 제시하는 연구(채현탁･
유애정･박태영 2014) 등 다수가 있다. 

지방자치와 지역복지계획과의 관련성에 주목하고 있는 선행연구는 그리 많지 않았다. 김보영

의 연구(2014)에서는 지방선거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미치는 영향이 악재인가, 기회인가?라

는 질문을 제기하면서 지방정치가 빠진 지역복지계획은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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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역사회복지계획(1, 2기)이 사업나열식 종합계획 방식이라 비판하면서 제3기 계획은 여기에

서 탈피하여 비전과 전략을 중심으로 한 전략계획으로의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 연구

에서는 결국 지방정치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 이해조정의 과정이라면 지역복지는 지방정치 그 

자체라는 것이다. 지방정치와 지역복지계획은 불가분의 관계임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문제

와 관련하여 볼 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주는 연구라고 이해된다. 

하지만, 지역복지계획이 이미 3차례에 걸쳐 수립되어 실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립과

정과 실천적 측면에서 볼 때, 아직까지도 지역의 고유한 특성이나 지방정치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

고 있다고 보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 실정이다. 주로 지역복지계획과 관련하여 진행된 선행연

구들은 민관 사이의 협력체계 구축이나, 협의체의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살피고 그 대안을 모색하

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현 제도적 상황에서 볼 때, 지역복지계획의 주체인 지역사회보장협

의체의 운영상 개선을 꾀하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와 지역복지계

획의 관련성을 통합적 관점에서 보거나 좋은 계획으로서 지역복지계획을 살피려 할 때, 지역복지

계획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확보해 나아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이해된다. 

3. 지역복지계획의 중요성

오늘날 지역사회는 다양화･이질화되고 있다. 특정 지역사회문제와 관련한 정책문제 역시 그 지

역적 특성에 따라 표준화나 정형화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지역사회에서 제기되는 수많은 문제

들은 그 지역적 특성이 새롭고 이질적이어서 그 해결과정과 전망 역시 불확실하다. 따라서 이제는 

과거처럼 획일적이고 수직적인 정부 관료제 구조만으로는 지역사회복지서비스를 효율적이고 효

과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지역복지서비스가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서는 정부 관료제만이 아니라, 시장(기업)이나 시민사회, 전문가집단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한 협력적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 하향식 방식(top-down approach)에서 

벗어나 지역 주체들의 참여에 기반을 둔 발전(participatory development) 양식으로 전환되고 있으

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발전(community-based development)에서 이제는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발전(community-driven development)으로 그 정책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Mansuri and Rao, 2004)는 것이다. 

이승종(2016)은 과거 우리 지방자치를 과정중심 패러다임이었음을 비판하면서, 한국의 지방자

치가 ‘성숙한 지방자치’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목적중심 패러다임으로 재정립되어야할 필요가 있

다고 제안한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지방자치가 정부나 공직자를 위한 것이 아니며,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데 대한 새로운 인식을 토대로 한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지방자치의 수행을 위하여 권

한과 자원의 분산이나 주민참여 그리고 중앙의 협력과 지원 등은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

이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목적달성을 위한 실현수단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표가 지역주민의 복지(행복)의 증진에 있다면, 

지방자치는 그 목적에 성실히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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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성인기에 접어든 성숙한 지방자치는 그 목적으로 민주화, 균형발전, 국가의 총체

적 발전 등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 궁극적 목표가 지역주민의 복지(행복)의 증진이라는 

데에는 큰 이론이 없다(이승종. 2016: 3). 이와 같이 지방자치를 지역복지증진이라는 목표중심으로 

이해할 때, 한국에서 지역복지계획은 지역복지정책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위상은 매우 크다 할 것

이다. 더구나 지방자치의 궁극적 목적인 지역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지역복지계획의 위상과 역할은 

막중하며, 좋은 계획의 필요성은 절실한 상황이다. 그 중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동

안 지방자치가 진전됨에 따라서 사회복지정책과정에서 획일적인 중앙정부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

적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었다는 점이다. 둘째로 중앙정

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정부에게 지역복지에 대한 발전방향과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이다(이재완,2006: 98, 참조). 셋째로, 한국에서 지방자치

제도의 도입에 따른 지역사회에 대한 재발견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복지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넷째, 지방분권화와 지역주민의 참여가 곧바로 지역복

지증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결국 좋은 계획을 통하여 궁극적인 지역주민의 복지는 향상될 수 

있을 것이고, 자치단체의 책임성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지역복지계획의 과정과 분석체계

1. 지역복지계획의 과정

지역복지계획은 복잡한 정치적･논리적 과정의 산물(products)이다. 계획은 다양한 주체 사이의 정

치적이고 논리적인 상호작용적 결과물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지방자치제도의 도입으

로 지역복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좋은 지역복지계획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좋은 지역복지

계획은 정치적･논리적인 통합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관주도적인 현실적 상황에서 좋은 계획을 만드

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오늘 날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지방정치와 지역복지계획의 상황, 그

리고 현실적으로 계획의 주체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동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다양한 지역복

지의 욕구를 정치적으로 조정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재구성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닌 듯싶다. 

계획이 복잡한 과정의 산물임을 고려해 볼 때, 지역복지계획이 만들어지는 계획과정을 통합성의 관

점에서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마다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안내서(보건복지부, 2005 ; 2010 ; 2013 ; 2015)와 제3기 지역복지

계획 수립과정을 살핀 연구(정홍원 외, 2014 ; 이정은, 2016) 등을 참고하여 다음 3단계로 구분하여 

살필 것이다. 시･군･구 지역복지계획의 수립절차는 준비 및 지역분석, 계획수립 및 심의, 그리고 

조정 및 확정 등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시군구 지역복지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살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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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단계: 준비･분석단계 

     - 계획의 주체구성(협의체 및 TFT 구성), 외부전문가 활동. 

     - 지역현황 진단, 욕구 및 자원분석.

② 제2단계: 수립･심의단계 

     - 기본방향(비전, 전략목표), 핵심과제, 세부사업계획, 지원 및 평가계획.

     - 심의 및 결정, 지방의회 보고, 광역 및 중앙기관 제출 

③ 제3단계: 조정･확정단계

     - 중앙정부 및 시도의 권고조정사항 반영 및 수정

     - 최종계획 제출 (2014. 12. 31) 

2. 분석체계

이 연구의 대상은 지방자치가 실시됨에 띠라서 제도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제1,2,3기 시군구의 

지역복지계획이다. 그 중에서도 제3기 계획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그 이유는 제1,2기를 거쳐 오면

서 개선된 형태로 적용된 것이 제3기 계획이기 때문이다. 2006년 지방자치 민선4기 출범과 맞물려 

제1기 지역복지계획이 도입되기 시작하여 매4년 단위로 수립되고 있는 지역복지계획은 제2기

(2010년)를 거쳐, 2014년도에는 제3기 지역복지계획이 수립되게 되었다10).

<표 1> 분석 체계

<지방자치>

민 선

제4,5,6기

◆

<지역복지계획>

시･군･구

제1,2,3기

⇒

<통합성>

･정치성

･논리성

⇒
좋은 계획

(good plan)
↑↓↑↓

<계획과정>

･준비･분석

･수립･심의

･조정･확정

10) 2006년 최초의 지역복지계획인 제1기 계획(2007~2010년)이 수립 되었다. 이를 시작으로 2010년 제2기 

지역복지계획(2011~2014년), 2014년 제3기 지역복지계획(2015~2018년)이 수립되었으며, 2018년도 현

재 제3기 4차년도 실행계획이 진행 중에 있다. 지역복지계획은 4년간의 중기계획이므로 계획의 실천력

을 담보하기 위해서 매년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여 차년도 계획

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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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목적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복지계획의 관련성에 주목하여, <표 1>과 같

이 분석체계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3차례에 걸쳐 수립되고 있는 지역복지계획이 좋은 계획으

로서 정착되고 있는지를 살피기 위하여 제1,2,3기 지역복지계획 수립과정을 통합성 관점에서 분

석하여 그 함의를 논의해 보고, 좋은 계획이 수립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제도･정책적 사항들에 대

하여 제언하게 될 것이다.

Ⅳ. 지역복지계획의 과정분석과 제언 

1. 개요

오늘 날, 지역복지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제 도입에 따른 지역복지 환경은 기대 

반 우려 반이 섞인 복잡한 환경임을 고려할 때,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의식적인 제도･정책적인 개입

(노력)은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1990년대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후, 민선 제4기 출범에 즈음하여 지역복지계획이 법제화되었다. 급변하는 복잡한 지역복

지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일환으로 지역복지계획은 일련의 시범

사업(2001-2002)을 거쳐 2003년 사회복지사업이 개정되었고, 일정 기간 준비과정을 거쳐 2006년 

민선 4기 출범과 맞물려 전국 모든 기초단체에서 지역복지계획(제1기)이 의무화되어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그 후, 2010년은 민선 5기 출범시기이자 지역복지계획이 두 번째로 수립되는 해이기

도 했다. 그리고 2014년에는 민선 6기 출범과 맞물려 제3기 지역복지계획의 기본계획이 수립되었

고, 이에 근거하여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각 년도 실행계획이 마련되어 실행 중에 있다. 

2014년은 제3기 지역복지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해이자, 동시에 지방자치 제6기가 출범하는 시

기이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매 4년 단위로 수립

하도록 함에 따라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15-2018)이 2014년에 수립되었다(사회복지사업법 

제6조). 동시에 2014년은 6.4 지방선거를 통하여 민선6기가 출범(2014. 7.1)되는 시기로 지방정치

의 역동적 상황이 연출되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특히 각 기초단체별로 새로운 리더십이 창출됨에 

따라서 시군구별로 지방선거과정에서 제안된 다양한 선거공약들이 재조정되어 새로운 비전이 제

시되는 과정이었다.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역복지환경변화의 복잡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지

역복지 측면에서 2014년은 단순히 지역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의미 그 이상의 복합적인 의미

를 지니는 해(년도)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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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복지계획의 과정분석

1) 제1단계: 준비･분석(상황 및 문제인식) 단계

제1단계의 준비 및 분석단계는 계획수립의 주체를 구성하고, 계획수립의 전제가 되는 상황 및 

문제인식 단계라 볼 수 있다. 지역사회가 시공간적 상황과 인구사회학적 상황, 정치경제학적 상황 

등 지역의 특정한 상황 속에서 욕구조사와 주민의견수렴 등을 통한 활동 등으로 이뤄지는 단계이

다, 이 단계야 말로 지역적 고유성을 다지는 기초적 과정으로 중요한 단계이다. 고유성을 기반으

로 한 욕구조사와 같은 과학적인 근거와 지역주민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뤄지는 의견수렴은 고

유한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수적이며 선행적 요소가 된다. 준비단계와 분석단계로 구분하

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준비단계에서는 계획 수립의 주체를 구성하고, 계획 매뉴얼의 이해와 관련 교육에 참여하

는 단계이다. 시･군･구 지역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참여할 구성원을 확정하

는 일, 계획수립의 참여주체들 간의 역할분담, 계획수립을 위한 전체적인 기획, 그리고 복지욕구 

및 복지자원 조사를 위해 필요한 활동으로 구성된다. 1~3기를 거치며 준비단계에서 가장 큰 변화

는 외부 전문기관의 활용과 TF팀의 구성이다(이정은. 2016). 1~2기 계획에서는 외부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에 의한 계획수립이 과도했던 점이 지적되었으며11),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3기 

계획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외부전문기관의 역할을 한정하였다. 이정은(2016)은 TF팀 구성 그 

자체만으로도 지역주체간의 참여라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목적이 구현될 수 있는 기제라는 것이

다. 다만, 2기에 비해 3기 계획에서는 기초와 광역에 공통적으로 “사회복지계획TF”를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다음으로 분석단계에서는 지역사회복지조사를 실시하는 단계이다. 지역사회복지조사는 지역

현황 진단과 욕구조사, 자원조사로 구분할 수 있는데, 1기 계획에서는 구체적인 조사방식에 대한 

지침 없이 지역 자체적으로 실시 여부를 결정했다면, 2기 계획에서는 지역에서 선택 가능한 다양

한 조사방식과 내용을 제시하였다(정홍원 외. 2014). 그러나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비전문적인 지

역사회복지조사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되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3기 계획에서는 구체

적인 조사의 방법과 내용을 제시하고 전국 단위의 표준화를 시도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졌

다(이정은. 2016). 

2) 제2단계: 수립･심의(목표설정 및 대안설계) 단계 

제2단계에서는 준비･분석단계에 근거하여 지역복지에 대한 비전과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우선

11)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2007, 2011)의 연구에 따르면, 외부전문기관에 의한 연구용역은 1

기 계획의 경우 90.0%인 211개 시･군･구, 2기 계획의 경우 83.9%인 193개의 시･군･구인 것으로 확인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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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를 결정하며. 이에 따라 핵심과제와 세부사업을 선정해 나가는 단계이다. 이 단계야 말로 비

전과 전략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통합성이 요구되는 과정이며, 동시에 계획의 순차성

과 연결성, 그리고 일관성 등을 살피는 과정에서 논리적 통합성이 중시되는 과정이다. 이를 수립

단계와 심의과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지방자치와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제3기) 수립 단계 및 활동내용

지방
자치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제3기)

단계 년 월 주체 주요 활동 활동 내용

민선
제5기

(~6.30)

(Ⅰ)
준비
및

분석

2013

10 시･군･구
계획 수립 주체 구
성 등 사전 준비

•시･군･구 계획수립 주체 구성: 담당인력,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 주요 활동 등 서술

11 복지부

업무매뉴얼 제시
•매뉴얼(안) 공청회
•표준 매뉴얼 제시

계획수립 관련 교
육

•지역사회복지계획 담당자 교육
(공무원, 협의체 간사)

11~12 시･군･구
계획 수립 및 기초 
조사 준비

•계획 수립의 전체적인 기획(디자인) 
•지역사회복지조사 준비

2014

1~2 시･군･구

지역사회복지(욕
구 및 자원)조사 
실시 / 제2기 계획 
진단

•지역사회복지조사 실시
•제2기 계획 평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분석

•주민욕구와 지역자원의 연계성, GAP 분
석

(Ⅱ)
수립 
및

심의

2~3 시･군･구
목적 및 목표, 
우선순위 설정

•지역사회복지 비전, 전략, 목표작성
•우선순위설정과 중점추진사업 선정

민선
제6기
지방
선거
(6.4)

/
민선
제6기
출범

(7.1~)

3~8 시･군･구
총괄계획 수립
추진전략 수립

•핵심과제별 목표와 성과지표 결정
•기반조성계획, 행정･재정계획 수립
•중기계획과 연차별 계획과의 연계 
* 1차 초안을 시도에 제출(6.30)

8~9 시･군･구
지역사회 의견수
렴 / 계획 심의

•지역의견･여론 수렴, 공청회
•협의체 심의, 지방의회 보고
•지역사회보장계획 결정 및 제출(9.30)

(Ⅲ)
조정
및

확정

12
시･도

/
시･군･구

권고/조정/반영
•중앙정부 및 시도가 제시한 권고조정사항 
반영 계획 수정(시･군･구)

•최종 계획 제출(12. 31)

* 민선 제5기(2010. 7. 1 ~ 2014. 6. 30), 민선 제6기(2014. 7. 1 ~ 2018. 6. 30),

우선, 계획 수립의 단계에서는 앞 단계에서 실시한 지역복지 분석을 바탕으로 관련계획의 분석

을 실시하게 된다. 관련계획의 분석은 앞 기수의 지역복지계획을 바탕으로 한 개선방향논의, 관련

계획 등을 검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이정은. 2016). 관련계획 검토가 완료되면, 본격적으

로 지역복지에 대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사업에 대한 계획,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행･재

정 계획, 평가계획 등을 제시한다. 통합성의 관점에서 제3기의 변화를 살펴보면, 큰 진척 사항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다만, 1기에 비해 2기에서는 정책의 우선순위 제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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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3기에서는 우선순위에 근거하여 전략목표를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러

한 변화는 우선순위에서 좀 더 분화된 형태인 전략목표와 비전, 그리고 실제사업을 보다 논리적으

로 연결시켜 나가는 데에는 진일보하고 있지만, 정치사회적인 통합성 면에서는 별다른 변화를 감

지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음으로 사업계획과 관련한 다양한 대안을 발굴하고 이를 심의하는 단계이다. 1, 2기 계획에서

는 지역 마다 차이는 있으나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여성/보육, 아동/청소년, 기타, 보건의료 등

으로 구성된 부문(영역)을 설정하고, 부문별 사업계획을 제시하였다. 부문별로 지역주력사업과 일

반 사업을 구분하여 제시하도록 하였으며, 비전과 목표, 사업영역, 세부사업 등을 제시하고 수요

공급의 격차와 관련문제를 분석하도록 하였다(이정은. 2016). 반면에 제3기 계획에서는 지역사업

과 국고보조사업의 구분 없이 지역의 비전과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과제를 선정･제시하

고, 핵심과제를 달성할 수 있는 세부사업을 설정하도록 하였다. 심의와 결정 과정을 분석해보면, 1

기에는 해당 지역에서 실시한 심의나 보고 절차에 대해 관련 내용을 보고서에 제시하는 수준에 머

물렀다면 2기에는 보다 절차를 강화하여 지자체장의 보고를 필수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통합성 관점에서 보다 눈에 띄는 큰 변화는 제3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보다 확보하

기 위해 지자체장의 보고 전에 심의･결정된 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명문화하였다는 점이

다. 이러한 변화는 1, 2기에 비하여 3기에는 사업의 범위를 자체사업 중심에서 국고보조사업을 포

함하여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진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그동안 지역복지계획

이 논리적 통합성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통합성을 인식하려는 작지만 소중한 시도라

고 보여 진다. 하지만, 사전절차로 지방의회에 보고를 명시했다는 점만으로는 지방의 정치사회적 

요인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에는 아직도 많은 한계가 있어 보인다. 

3) 제3단계: 조정･확정단계

제3단계는 시군구에서 심의 의결된 계획(안)이 사회보장증진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권고･조정되고, 광역자치단체(시도) 차원에서 조정과정을 거쳐 확정되는 단계이다.12) 이 단계의 

변화는 제1, 2, 3기 모두 지역복지계획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 사이의 역할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많은 비판이 있었다(이정은. 2016). 특히 시군구와 시도 사이의 지역복지계획 수립과정에서 역할

이 모호할 뿐 아니라, 시도는 시군구의 계획을 단순 취합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보여 진다. 시

군구 지역복지계획을 전국 단위의 관련 계획과 시도 단위의 지역복지계획 간의 연계성과 통합성

을 고려하는 데는 많은 한계점이 있었다고 여겨진다. 이를 통합성 관점에서 살펴보면, 시군구 계

획을 관련 상위 계획이나 시도 산하의 다른 시군구 지역복지계획과 관련성 속에서 상호 연결된 복

합체계로 이해하기 보다는 하나의 단일체계로 이해함으로써 통합성을 소홀히 다루고 있다. 이 단

12) 시･군･구는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군･
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략) 지역보건법 제3조1

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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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는 시도 관내 모든 시군구의 지역복지계획 수립 절차를 파악하고, 이를 조정 및 권고를 통

해 시군구간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둔다면, 시도단위에서 단순 취합이 아니라 개별 시

군구에서 추진하기가 어려운 사업, 사업효과가 여러 지역에 걸쳐 나타나는 경우, 시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이다(정홍원 외. 2014). 예컨대 특정 시군구가 인력, 재정, 복지자원 

등의 확보가 자체적으로 어려운 경우, 이를 고려하여 시군구의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시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일은 중요해 보인다. 

3. 분석결과: 해석 및 시사점

이상에서 제1,2,3기 시군구 지역복지계획 수립과정에 대하여 통합성 관점에서 개괄적으로 분석

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지역복지계획이 좋은 계획(good plan)으로서 제대로 작동하

고 있는지를 통합성(integration) 관점에서 살펴본 것이다.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는 지역복지환

경 하에서 볼 때, 좋은 계획이란 지역복지증진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논리적･정치적인 통합성이 

확보된 계획을 의미한다. 때로는 과학적인 논리적 합리성을 근거로 서로 상이한 이해관계자들을 

다양한 의사소통 과정을 통하여 설득하고 조정함과 동시에, 때로는 상호작용적 정치적 합리성을 

근거로 하여 과학적인 논리성을 재구성해 나가는 환류작업이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다. 이상의 통

합성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가 갖는 의미를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준비 및 분석단계이다.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서 지역복지 욕구는 종전에 비하여 점차 다

양하고 이질적이며, 대립적 갈등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제1,2,3기 지역복

지계획의 준비 및 분석단계는 변화하는 정치사회적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기 보다는 전문성과 논리

적 합리성을 상대적으로 강조해왔다고 해석된다. 물론 제1,2기에 외부전문기관에 의해 주도되었던 

것을 제3기에는 “사회복지계획TF”를 구성하도록 하여,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주체들

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계

획주체로서 TF구성이나 지역복지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면에서 볼 때, 지역사회를 포괄하고 있는

지, 다양하고 이질적인 요소들을 조정하고 통합해 내고 있는지 등은 아직도 많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고 이해된다는 것이다.13) 계획주체가 지역사회의 복지욕구를 어떻게 확인하고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후속적인 계획단계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계획의 첫 단계인 준비 및 분석단계가 

잘못 되거나 편향된 문제정의가 있을 경우, 계획수립과정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메타 오류

(meta-error)를 범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정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구성되는 주체는 때로는 효율적

이고 합리적인 논리체계를 세우는 데는 유리할지 모르지만, 정치사회적 맥락을 등한시함으로써 합

리성의 함정에 빠질 우려를 안게 된다. 지역복지계획이 공허한 구호가 아닌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

13) 오늘날 지방분권시대에 맞춰 지역복지계획의 주체를 획일적인 정부 관료제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단위

의 민관협력체계를 강조하고는 있지만, 지역복지거버넌스로서 협의체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채현탁 외. 2014), 전국의 협의체들이 협의체의 가장 중

요한 활동으로 지역복지계획이라고 인지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민･관협치를 통한 지역복지계획을 수

립하는 시군구는 많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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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논리적 합리성과 함께 정치적 합리성을 갖춰나가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여겨진다. 

둘째, 제2단계로서 수립 및 심의단계이다.14) 제1단계에서 이뤄진 내용을 근거로 이 단계에서는 

지역복지에 대한 비전과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지역의 우선순위에 따라 핵심과제와 세부사업을 

선정함으로써 계획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중시하는 단계이다.15) 계획의 체계성은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기본계획(basic plan)의 속성으로 중앙과 지방의 복지계획 사이의 통합

성을 강조한다. 다른 하나는 전략계획(strategy plan)의 속성으로 지역사회내의 비전과 전략목표의 

설정과정에서 포괄성과 정치적 통합성을 강조하는 영역이기도 하다. 또 다른 하나는 실행계획

(action plan)의 속성으로 핵심과제와 세부사업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방안, 

추진체계 및 자원(인력 및 재정)계획을 포함하는 실행계획의 성격을 지향하고 있다.16) 따라서 이 

단계야말로 지역복지계획이 복합체계로서 기본계획, 전략계획, 실행계획 사이의 통합성 확보가 

중요하며, 복합체로서 체계성을 갖춰나가는데 있어서 핵심적 단계이다. 계획의 수립과 심의는 지

역의 여러 주체들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관여하고 논의하는 구도에서 진행되어야 하지만, 주

로 계획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확보하여 하나의 청사진을 구성하는 일은 TF팀을 중심으로 다층적

인 협의체와 민관조직단위,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조정하고 재구성함으로써 이뤄진다. 여

기서 비전-목표-핵심과제와 세부사업들로 연결되는 논리적 통합성(Logic integration)이 계획의 체

계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근간이라 살필 때, TF팀의 역할, 계획전문가의 협력, 그리고 상근간사

의 역량 등이 매우 중요함을 살필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셋째, 지역복지계획은 지역복지증진이라는 궁극적 목표실현을 전제하고 있다. 실효성이 담보되

지 않은 계획수립은 공허할 뿐이다.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복합체로서 체계성을 갖춰나가

는 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와 보다 긴밀한 상호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를 

조정하고 통합하는 일은 매우 중요해 보인다. 제1,2기에 비하여 3기에는 지자체장의 보고 이전에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어느 정도 진일보했다고 보인다. 하지만, 실효성이 담보된 

행･재정적 지원계획이나, 지방정치의 책임성을 북돋우기에는 아직도 많은 한계가 있다고 이해된

다.17) 지방의회에 사전적 단순 보고만으로는 행･재정적 지원계획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지

14) 계획수립과정에서 문제확인-목표설정-대안설계-정책결정-시행계획 등은 하나의 단편적인 단계의 흐름

이 아니라 일련의 연속적 과정이자, 환류적인 과정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 여기서 일차적으로는 계획수

립과정을 단계별로 각각을 구분하여 살피고, 각 단계 사이의 유기적인 통일성을 살피는 일은 좋은 계획

을 수립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15) 좋은 계획에서 비전과 목표설정은 계획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방향타이자 나침판이 된다. 협치와 협력적

인 의사결정과정을 통하여 산출되는 비전과 목표설정이야말로 좋은 계획수립의 필수적 요소로 파악할 

수 있다. 

16) 매4년 단위로 수립되는 지역복지계획은 기본계획이자 전략적 계획으로 매년도 수립되는 지역복지 실행

계획의 근거가 된다. 지역복지계획이 중장기적 입장에서 전략적인 통합성을 강조한다면, 매년 수립되는 

실행계획은 단기적인 입장에서 수립되는 구체적인 실천성이 강조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전략적인 

장기계획과 구체적인 실행계획 사이의 내용적 통합성을 살피는 일 또한 중요하다할 것이다.

17) 선행연구에서도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지방의회와의 협력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

하고 있다(최현탁 외. 2014). 이 연구에서는 1, 2기에 비하여 3기에서는 지방의회 보고절차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를 가지지만, 보다 실질적인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획수립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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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복지계획의 체계성을 갖춰나가는 일련의 과정에서부터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의 정례적 상호

작용이 공식화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제1,2,3기 계획수립과정에서 ‘계획 따로, 실행 따로’라는 현

실적 격차(gap)를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는 계획의 전문성 강화나 협의체의 상근간사의 역량에만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감지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4. 제도･정책적 제언

지역복지계획이 정치적･논리적인 통합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통하

여 지역복지계획의 통합화 방안에 대하여 정책적인 제언을 하고자 한다. 여기서 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제도하에서 실현가능한 부문도 있지만, 지방자치를 목적론적 입장에서 이해하고 보다 

근원적인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제도･정책적인 제언도 포함하고 있다. 

1) 계획의 주체로서 지역복지협의체의 위상 정립 

지역복지계획에서 계획주체의 구성은 매우 중요하다. 협의체의 민･관협력을 실현하기 위해서

는 민주적인 운영구조를 확립하여 관의 통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참여구성원의 자유로운 의사소

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행연구에서 보면(함철호 외. 2013 ; 채현탁 외. 2014), 전반

적으로 민･관의 공동의사결정 수준이 높지 않은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특히, 지역

복지협의체의 역할은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들 각각의 역량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지만, 본래 역할

은 협의체의 위상과 구조설계에 따라 규정됨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협의체의 역할이 최적

화될 수 있는 위상정립과 민주적 운영구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서 구성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좋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역복

지거버넌스로서 협의체의 위상과 역할의 재정립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방자치제 실시의 궁극적 목적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협의체의 위상

정립은 실질적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지역복지거버넌스로서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복지계

획의 주체는 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공공과 민간을 포괄하는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공공의 영역으로 단체장, 지방의회, 기획실, 그리고 해당 실국이 민간영역으로는 지역복지

서비스 공급주체,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을 포괄하는 협력체이어야 할 것이다. 특히, 시군구의 기

획을 총괄하는 기획실(국)이나 지방의회와의 상시적 상호관계를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행

정･재정적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협의체와 지방의회의 해당 상임위, 혹은 행정관청의 기

획실(국)이나 해당 실국과의 구체적 사항들에 대하여 공유하고, 사전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공식적 

채널이 필요하다할 것이다. 또한 지역복지계획이 실행계획임을 고려한다면, 협의체의 다층구조와 

해당 공무원들의 팀장, 실무자 선에서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러한 제반

의 사항들은 지역복지계획의 핵심적 주체인 협의체를 중심으로 이뤄지되, 협의체의 위상과 역할

부터 지방의회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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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와의 관계설정에서부터 이뤄져야 하며, 이는 지방자치제의 목적론적 접

근에 근거해야 할 것이다.18)

 이러한 역할 역시 다층적인 협의체구조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활동들이기에 지역복지거버넌스

의 협치 기능으로서 통합성이 강조되는 영역이다. 이러한 지역복지거버넌스 협치의 기능이 통합

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협치의 외연이 지방의회의 예산활동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지방의

회에 대한 단순 보고가 아닌 계획수립에서부터 지방의회와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시군구 

지역복지계획은 해당 지역의 복지사업을 중장기적으로 기획하는 종합적인 청사진을 마련하는 것

이므로, 계획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단체장의 적극적인 실행의지와 함께 의회와의 관계

에서 정치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지역복지계획의 수립과 실행과정에서 최종적인 책임은 지자체의 

장인 단체장이 갖도록 되어있으며, 기초단체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 그리고 정치적 리더십에 

따라 지역복지계획의 통합성 정도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 실질적인 주민참여 활성화 및 제도화 방안

지역복지계획은 복합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기본계획, 전략계획, 실행계획

이 그것이다. 4년 단위의 기본계획이나 전략계획의 수립과정 뿐만이 아니라 연차별 실행계획수립 

및 평가과정에서도 실질적인 민･관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19) 주민참

여 활성화 방안과 함께 그 참여가 지역복지증진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차

원 및 지방정부차원의 강력한 정책적인 지원의지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매 4년 단위로 수립

되는 기본･전략계획 수립을 다시 경험하기 위해서는 4년을 다시 기다려야하며, 이러한 기본계획

이 각 년도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및 평가의 근간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기본･전략계획 수

립과정에서 민･관의 실질적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마련과 함께 이러한 참여를 통하여 좋

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도 치밀한 제도설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방식에 따라서 지역복지계획의 작성과 제출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해당 실국(부서)이 

중심이 되어 주민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내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좋은 계획을 기대하기에는 이

것만으로는 많은 한계점을 노출되고 있다. 예컨대 그동안 오랜 관행이 중앙집권과 관주도적인 상

황임을 고려해 볼 때, 자칫 주민에 대하여 잘못된 참여를 독려하거나 형식적 참여를 조장하는 일

18) 물론, 지방자치제의 실시 목적을 ‘지역복지증진’이라는 목적론에 둔다고 할지라도, 선거에 의하여 선출

된 단체장과 지방의회, 계층구조를 가지고 있는 행정관료, 그리고 지역복지협의체 간의 상호관계를 규

정하여 그 위상과 역할을 규정하는 일은 많은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다. 

19) 주민 참여만으로는 좋은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더구나 주민참여가 곧바로 지역복지증진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복지욕구 표출이나 지역주민의 참여는 지방자치의 원동력이자 계획수립의 원재료

가 된다. 다양한 주민참여 활성화와 함께 주민참여가 지역복지증진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제도적 노력이 

요구된다. 예컨대 주민참여는 지역복지계획의 주체 구성에 반영되어 좋은 계획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지역주민의 삶의 개선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역복지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합리

적인 제도설계는 좋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요건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협

의체에 대한 제도설계의 논리 개발에 관한 후속연구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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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오히려 주민참여의 원동력을 왜곡시키거나 민주성을 가장한 채 지방자치 자체를 병들게 할 수

도 있다. 자칫 주민참여를 의사결정과정의 의례적 절차사항 정도로 형식화 한다면, 풀뿌리 민주제 

자체를 뒤흔드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실질적 참여는 규범적 차원에서 참여를 독려하거나 지자

체 조례제정 등의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20) 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활성화하고 이렇게 활

성화된 참여의 원동력이 지역복지증진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정책적인 

지원과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실질적 참여가 좋은 계획으로 통합되어 나타나고 

지역복지증진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의 제도설계에 대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3) 논리와 정치의 통합성을 향한 지속적인 노력

통합성이 확보된 좋은 계획수립은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지역사회에

서 복지에 대한 의제가 맹목적인 정치적 구호이거나 공허한 주장을 앞세워서는 아니 된다. 무엇보다

도 지역복지에 대한 다양한 지역주민들의 욕구와 담론들을 통합적으로 담아내는 지역복지거버넌스

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시 말해 지역사회단위에서 분출되는 다양한 담론과 의제들을 적실

하게 해체하고 재구성하여 사회적 합리성과 과학적 합리성에 부합하도록 재통합되어야 한다.21)

이는 지역복지계획의 형식적 측면에서, 지역복지계획의 기본 틀은 개요-현황-기본구상(비전과 

목적)- 방침(부문별 계획)으로 구조화하고, 부문별 계획은 부문별 목표를 중심으로 실천계획 성격

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계획수립지침은 계획간 연관성 강화를 위해서 부문 계

획간 환류, 상호조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명시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지역복지현황 및 욕구조

사의 결과를 어떻게 각 부문별 계획에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조정과정에서 합리적인 소통의 근거

는 논리적인 통합성이 되어야 한다. 소통의 근거로서 계획은 사용하는 용어가 구체적이어야 하고 

공유된 틀에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계획에서 사용되는 용어 및 문장사용에 대한 명확성이 확보

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누가(Who?) 무엇을(What?) 어떤 수준으로 어떻게(How?) 한다와 같이 

가능한 완전한 서술형 문장방식을 권고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서술은 

SMART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4) 더 좋은 계획을 향하여: 계획의 체계성 확보방안

지방자치시대에 지역복지계획은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새로운 기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방자치

20) 제1,2,3기 계획수립의 매뉴얼 상에 제시하고 있는 공고, 공청회, 간담회방식 등은 실질적인 주민참여방

안으로서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 진다.

21) 아무래도 지방선거에서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가 바뀔 수 있어 계획의 지속성면에서 볼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다는 것(김보영, 2014)이다. 사실 지자체 선거에서 지자체장이 새롭게 바뀌게 되면 지자체장

에 따라 그 전에 수립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은 많은 변화가 있게 된다. 새롭게 제시되는 장기 비전

과 방향이 설정되고 이들이 지역복지계획에 반영되기 까지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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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궁극적 목적을 지역복지증진으로 인식할 때, 시군구 차원의 지역복지계획은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기본계획(basic plan)이며, 전략계획(strategy plan)이자, 실행계획(action plan)의 성격을 동시

에 지니고 있다. 지역복지계획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의 문제는 지역복지계획의 통합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선행적･개념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지역복지계획은 단일체계가 아니다. 다층적

이며, 복합체계로 인식하는 일은 계획의 체계성을 살피는데 선결요건이라 할 것이다. 

첫째, 지역복지계획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계획(basic plan)으로서 성격을 갖는다. 

시군구 지역의 주민들은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기본계획으로서 계획은 국가단위의 사회보

장기본계획,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복지계획, 그리고 인접 생활권과의 조정과 통합을 통하여 시군

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역할을 강조한다. 중앙정부에서 지역 간 불균형을 조정하

여,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전국적인 기본골격을 형성하는 것이다. 기본계획에서는 시군구 계

획을 독립된 고유성보다는 전국적인 관점에서 하나의 통합체로서 성격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칫 지방자치제 실시로 인하여 지역 간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고, 중앙과 지방간의 

소모적인 대립각을 세울 수도 있다. 기본계획으로서 지역복지계획은 전국적인 안목에서 지역주민

들의 삶의 질이 보다 균형 있게 변화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본골격을 형성해주는 역할

을 강조한다. 

둘째, 지역복지계획은 전략계획(strategy plan)이다. 시군구의 지역단위 내에서 다양한 지역복지 

욕구와 자원이 산재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이질적이어서 비생산적인 논쟁과 갈등을 초

래할 수 있다. 이러한 비생산적인 논쟁은 지방자치를 선동의 정치, 공허한 공약잔치로 치부될 수

도 있다. 전략계획으로서 복지계획은 지역 내의 다양하고 이질적인 이해관계를 포괄적으로 조정

하고 통합하는 기능을 강조한다. 이러한 역할은 주로 지역복지계획의 주체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의 핵심적 역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략계획이 통합적으로 수립되기 위해서는 지역복

지거버넌스로서 협의체의 위상 및 역할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시군구 협의체의 비전을 궁

극적인 지역복지증진에 목표를 두고 이를 이뤄나갈 수 있는 위상과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

며, 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와의 관계설정에서 협의체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

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지역복지계획은 실행계획(action plan)의 의미를 갖는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은 구체적

인 실행계획을 통하여 실현된다. 실행계획은 앞서 살핀 기본･전략계획을 근거로 하여 각 년도 실

행계획을 수립한다. 따라서 기본･전략계획과는 위계성을 지니고 있으며, 시간적으로도 기본･전략

계획이 중장기적 계획이라면, 실행계획은 매년도 단위로 수립되는 단기계획이다. 지역복지계획이 

일관된 논리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실행계획으로서 구체적인 사업실천을 목표로 실현가능성을 확

보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의 주체인 지역복지거버넌스를 통하여 

개별부서별로 실행되는 이질적이고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들의 상호 유사성과 중복으로 인하여 

발생되고 있는 문제 이상으로 좋은 계획의 전략적인 통합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살필 수 있다. 



428  ｢지방정부연구｣ 제22권 제2호

Ⅴ. 결론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도 도입은 지역복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

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좋은 계획(good plan)이 필수적 요건임을 전제하고, 그동안 지역복지계획 수립과정에 대하여 좋은 

계획으로서 갖추어야 할 통합성 관점에서 계획과정을 준비･수립･조정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살펴

보았다.

분석결과, 지역복지계획은 1,2기를 거쳐 3기에 이르는 동안 진화 발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하지만, 통합성 관점에서 살펴볼 때, 계획주체의 구성이나 사전분석, 그리고 복합체로서의 

계획의 체계성을 갖춰나가는 노력은 아직도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지방자치제 실시로 인

한 지역의 정치상황을 전략적으로 통합하는 데는 많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지역복지계획이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명실상부한 기제로서 정착하고,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좋은 계획이 갖춰야 할 정치적･논리적인 통합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중요함을 확인하

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좋은 계획은 지역복지증진을 목적으로 논리적 합리성만이 아니라 

정치적 합리성이 통합적으로 반영된 복합체계로서 계획을 의미한다. 

지방자치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지역복지에 대한 관심의 증대가 지역복지의 실질적 성과(삶의 

질의 증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지역복지에 대한 의제가 맹목적인 정치적 구호이거나 공허한 과

학성만을 앞세워서는 아니 된다. 무엇보다도 지역복지에 대한 높은 관심과 다양한 지역주민들의 

욕구가 실질적인 삶으로 구현되고, 지역복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담론들을 통합적으로 

담아내는 지역복지계획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시 말해 지역사회단위에서 분출되는 다양

한 담론과 의제들을 적실하게 해체하고 재구성하여 사회적 합리성과 과학적 합리성에 부합하도록 

재통합되어야 한다. 

결국 이러한 통합적 노력이 지역복지계획 속에 녹아들어가 좋은 계획으로 거듭날 때, 종국적으

로는 우리가 의도하는 지역주민의 실질적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정된 자

원과 제한된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잘 할 수는 없다. 또한 단순한 부분의 합이 통합된 전체가 될 

수는 없다. 나쁜 계획과 좋은 계획은 구분되어야 한다. 양질의 계획은 통합성이 확보된 계획서(청

사진)이며 양질의 좋은 계획서는 계획의 실현가능성과 한계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는 기본구조이

자 통합된 틀이어야 함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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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ocal Autonomy and Community Welfare Plans: Is it politics or logic?:
Focusing on the integration of community welfare plan

Jeon, Joon Go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in the process of 

community welfare planning in the context of local autonomy, it is in discovering the policy 

implications required for the community welfare plan to develop into a good plan. The planning 

process was divided into three stages and analyzed for community welfare pla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can be confirmed that there are still many limitations in 

integrating the issue of community welfare that is raised in the local autonomy into the 

community welfare plan. This study shows that scientific rationality lacking political and social 

rationality can be empty. In order to develop the community welfare plan into a good plan in the 

era of local autonomy, it is necessary not only logical rationality but also policy efforts to secure 

political and social rationality.

Key Words: Local Autonomy, Community Welfare Plans, Integration, Good Plan


